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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AEA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IAEA 헌장 제6조의 개정문제가 1999년 제43차 총회에서

타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헌장 제6조 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헌장 개정 발효의 요건, 발

효에 따른 향후 이사국 구성 전망과 우리 나라에 주는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revision issu e of Article VI of the IAEA' s Statu te th at deals w ith the com p osition of

the IAEA' s Board of Govern or s w as conclu ded at 43th General Con ference in 1999. This

article identifies th e p rocess of revision of Article VI an d su ggests the fu tu re p rosp ects an d

the con dition s to enter in to force the Article .

1. 서 론

35개 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Board of Govern or)는 IAEA의 직무 수행과 정책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총회(General Conferen ce)가 있지만, IAEA에

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AEA 설립 이래로 많은 국

가들이 이사국으로 참가하고 나아가서 상임이사국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IAEA 헌장 제6조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2

차례의 개정 및 1차례의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어려운 상황



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999년 9월 개최된 제43차 정기총회에서는 헌장 제6조 개정에 대한 개정

안(GC(43)/ RES/ 19)이 채택되었다. 아직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개정안의 채택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헌장 6조 개정에 대한 주요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개정안을 발효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분석하였다.

2. 헌장 제 6조

가 . 내 용

헌장 제6조는 IAEA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는

크게 이사회지명이사국과 총회선출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지명이사국은 1년의 임기를 가지

며, 원자력 기술이 가장 선진한 10개국(이하 세계선진이사국이라 칭함)과 이들 10개국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지역에서 기술이 선진한 국가1)를(이하 지역선진이사국이라 칭함), 매년 퇴임이사회

에서 지명하고 있다. 총회선출이사국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중남미 지역에서 5개국, 서유럽 지역

에서 4개국, 동유럽 지역에서 3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 4개국,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2개국,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극동 지역에서 1개국 등 20개국을 선출하며, 추가로 ① 중

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극동지역에서 1개국과 ②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동

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을 더 선출한다. 현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은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이사회지명이사국 가운데 선진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미국, 캐나

다,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및 서유럽중 1개국이 지명되고 있으며, 그외 지역을 대

표하는 선진국으로 인도, 남아공화국과 중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가운데 1개국이 지명되고

있다. 이사회에서 이들 13개 이사회지명이사국을 지명할 때는 세계선진 10개국과 지역선진 3개국을 구별

하지 않고 국가명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어느 국가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

다.



표 1. 현재의 IAEA 이사회 구성 방식

지역 회원국수
이사회지명이사국 총회선출 이사국의 수

세계선진 지역선진 지역선출 윤번***

극동 7 중국, 일본 1 1/ 3

동남아 및 태평양 8 호주 1 1/ 3+1/ 3

중동 및 남아시아 19 인도 2 1/ 3+1/ 3

아프리카 30 남아 공화국 4 1/ 3

동유럽 21 러시아 3

서유럽 23
프랑스, 독일, 영국외

1개국* 4

중남미 20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5

북미 2 미국, 캐나다

합계 130 10 3 20 2

* 서유럽 1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중에서 매년 돌아

가며 지명

** 중남미 1개국은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중에서 지명 (한 국가가 지명이사국이 아닐

경우 선출이사국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국임)
*** 윤번이사국은 ①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 및 태평양, 극동 지역 중에서 1개국과

②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중에서 1개국을 선출

**** 22개 총회선출 이사국중 총회는 매년 11개국을 선출

홀수년도 : 중남미(2), 서유럽(2), 동유럽(2), 아프리카(2), 중동 및 남아시아(1), 극

동(1), 극동이 포함된 윤번지역(1)에서 선출

짝수년도 : 중남미(3), 서유럽 (2), 동유럽(1), 아프리카(2), 중동 및 남아시아(1), 동

남아 및 태평양(1), 아프리카가 포함된 윤번지역(1)에서 선출

***** 비공식적인 신사협정으로는 ① 서유럽지역에서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에 적어도 1
개 이상의 지역선출이사국 의석을 배정하며, ②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어 사용 국

가와 불어 사용 국가 수의 균형을 이룸

나 . 개정 경과

헌장 제6조의 개정은 1957년 IAEA가 창설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회원국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회원국 분포에 따른 이사회 구성의 편중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1961년, 1971년 및 1984년에 헌장 개정 및 수정이 있었다.

1) 1984년 이 전

가 ) 1961년 개정

1957년 IAEA 설립 이후 1960년까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회원국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지역 국가들이 이사회의 회원국 대표성에 대한 불만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 제4차 총회는 결의안(GC(IV)/ RES/ 85)을 통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헌장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5차 총회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이사국을 1개국에서 3개국으로 증가하고,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3개국 선출을 보장하는 개정안

(GC(V)/ RES/ 92)이 채택되었다.2) 그 결과 이사회는 23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 개정안

은 1963년 1월 23일 발효하여 7차 총회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 1971년 개정

1963년 개정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IAEA에 가입함으로써 이사회의 대

표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8년에 개최된 핵무기비보유국회의(Con ference of

N on-N u clear-Weap on States)에서는 IAEA 이사회의 비대표성 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 이

에 따라 1968년 제12차 정기총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헌장 6조 개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하

였다.

한편, 당시 핵비확산조약을 발효함에 따라서 많은 핵비보유국들이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하여

야했다. 이들 국가들 중 많은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 원자력 국가들은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였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IAEA 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 참가하지 못하던 상황이

었다. 이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N PT에 따른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하는 대신에 IAEA 이사회에 상

임이사국으로 참가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 안을 포함하여 이

탈리아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1969년 2월 이사회는 헌장 제6조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Ad H oc Com m ittee of the

Wh ole to Review Article VI)를 설립하여 1970년 6월까지 총 12차례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제출된 개정안들 중 이탈리아 개정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세계선진이

사국을 5개국에서 9개국으로 증가하고, 지역선진이사국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축소하고, 총회 선

출이사국을 12개국에서 22개국으로 증가하여 총 이사국은 25개국에서 34개국으로 증가하는 안으

로 변경되었다. 또한 지역구분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역 및 중동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의 2지

역을 아프리카 와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이탈리아 수정 개정안은 1970년

제14차 정기총회에서 결의안(GC(XIV)/ RES/ 272)으로 과반수 투표를 통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75개 회원국이 헌장에 명시된 기탁국 정부인 미국에 기탁한 1973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다 ) 1984년 수정

IAEA 창설 이후 중국 대표단의 대표성 문제는 매년 총회때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그러던 가운

데 1971년 10월 UN 총회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는 결의

2) 이러한 내용은 비공식적인 약정(informal understanding)으로 보장되었다.



안을 채택하였고 당해 12월 IAEA 이사회는 중국의 대표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정부

가 1957년 IAEA에 가입 신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3년 9월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

였고 1983년 10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중국은 비준서를 기탁한 1984년 1월부터 회원국이 되었

다. 그 이후 1984년 6월 이사회 및 10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선진이사국을 9개국에서 10개국

으로 증가하는 안을 통과하였다. 중국은 1984년 6월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상임 이사국에 지명되었

다.

2) 1984년 이 후

가 ) 주요 사 안

현재의 헌장 제6조 개정 논의는 1985년 스페인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지역별, 국가별 이해가 맞물려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와 같은 개정 논의는 1973년 개정된

이후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한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헌장 제6조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은 ①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국가들이 제기한 이사

회 규모의 확대, ②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제기한 이사회 지명이사국의 기준 명확화,

③ 이스라엘이 제기한 회원국 지역구분 명확화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3).

첫째, 이사회 규모의 확대 문제이다. 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1973년

이사회 확대 이후 회원국이 25 % 이상 많아졌고 지역적으로 이사회의 대표성이 떨어지므로 이사회

가 다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사회의 확대가 이사회 운영

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둘째, 이사회지명이사국의 지명기준 명확화 문제이다.

그 동안 이사회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이사국을 지명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

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지명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셋째, 회원국 지역구분의 명확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해 와 이스라엘이 한번도 이사국을 해 보지 못한데서 제기되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후원하는 가운데 자국이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

랍 국가들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얽혀 헌장 제6조 개정 문제는 난항을

거듭해 왔다.

나 ) 개정 합 의 도출

헌장 제6조 개정문제가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1998년 6월 이사회 의장인 일본의 이케다 대

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 KAERI/ RR-1875/ 98, 1998.



사가 그 동안 헌장 개정의 최대 난관으로 작용하였던 이스라엘의 지역배정 문제를 헌장 개정과

연계시키는 안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회를 증원하되, 발

효요건으로 지역구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추가하기로 제안한 제6조 K항

(지역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은 각 회원국을 극동, 중동 및 남아시아 등 어느 하나의 특정

지역에 배정하기 위한 목록을 이사회에서 채택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2차 총회 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슬로베니아의 그레고릭 대사는 회원국과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여 1999년 6월 이사회에 일본안을 일부 수정한 의장안을 제시하였다. 의장안은 일본

안이 회원국 지역배정 목록의 채택 및 개정시 출석 및 투표 2/ 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데 반하여,

출석 및 투표 90%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목록의 변

경시 해당지역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삭제하였다. 이 안에 대하여 아랍그룹은 지지입

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스라엘, 이라크, 시리아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의장안

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6월 이사회 후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과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슬로베니아는 6월 28일 헌장 6조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4).

이후 제43차 정기총회 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미국 및 EU 국가들이 이사국 8개국 증가를 수

용하는 입장을 시사함으로써 이사회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제43차 총

회에서 8개국 증가분의 각 지역별 배분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여 총회 의장이 최종 개정안을 총

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최종 개정안 채택에 앞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일부 아랍국가들이

새로 추가된 제6조 K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

였으나 투표없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다 . 개정 내용

개정된 헌장 제6조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사회지명이사국의 수를 기존의

13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세계선진이사국과 지역선진이사국의

구분을 삭제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총회선출이사국의 수를 22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한다. 즉,

지역선출이사국을 20개국에서 22개국으로, 윤번이사국을 2개국에서 3개국으로 증대한다. 이를 도

표화하면 표 2와 같다.

4) 헌장 제18조 A항에 따라, 헌장 개정문안은 총회가 심의하기 적어도 90일 전에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되어

야 한다.



표 2. 헌장 제6조 개정안에 따른 IAEA 이사회 구성방식

지 역
회원국

수
이사회지명 이사국 (예상)

총회선출이사국의 수

지역선출 윤번**

극 동 7 중국, 일본, 한국 1

동남아 및 태평양 8 호주 2

중동 및 남아시아 19 인도, 파키스탄 3 2/ 3

아프리카 30 남아공화국, 이집트 5

동유럽 21 러시아, 우크라이나 3 2/ 3+1/ 2

서유럽 23 프랑스, 독일, 영국, 1개국* 4 2/ 3

중남미 20 브라질, 아르헨티나 4 1/ 2

북 미 2 미국, 캐나다

합 계 130 18 22 3

* 서유럽 1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중에서 매년 돌아가며

1개국 지명

** 윤번이사국은 ①동유럽, 중남미 지역에서 1개국과 ②중동 및 남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지역에서 2개국을 선출

3. 헌장 제 6조 개정의 의미

이번 개정은 거의 반세기 동안 끌어오던 숙원을 서방선진국 및 개도국간, 각 지역그룹간 합의

에 의해 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1973년 이후 회원국 및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각국의

원자력 기술발전 상황이 고려되어 이사회가 재편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IAEA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IAEA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상임으로 참여함으로써 IAEA의 주요 정책 결정에 항시 참여할

수 있다. IAEA 이사회는 IAEA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 및 결정을 통하여 IAEA의 임무

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유엔 총회(General Assem bly)가 유엔에서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기관

(d om in ant organ )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IAEA 총회는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

하고 이사회가 IAEA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5) 이사회의

5) IAEA 헌장을 기초할 당시 미국은 총회와 같은 기관을 두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후 협상 그룹 초안에서

총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총회는 제한된 기능 및 권한만을 갖는 것이었다. 1955년 제10차 유엔 총회 및

각국 검토 의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총회의 권한을 다소 확대하는 것으로 헌장 초안이 최종 타결

되었으나 권한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헌장 실무회의 참가국들 모두

가 적어도 IAEA의 준상임이사국(Semi-permanent place in the Board)에 남아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사회 권한을 줄이고 총회의 권한을 늘리는데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다.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IAEA 헌장은 이사회가 헌장에 따르고 총회에 대한 책임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회가 헌장에 규정된 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한의 일부를 총회에 나누도록 규정하는 헌장 조항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회가 총회

에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이 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셈이 된다. IAEA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세계선진이사국과 지역선진이사국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은 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 분야 세계 7위권인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강화와 향후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IAEA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향후 전망 및 시 사점

개정된 헌장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헌장 제18조 C항에 따라 회원국 2/ 3 이상이 헌장 개정 수락

서를 기탁국인 미국에 기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헌장 6조 K항으로 추가된 회원국의 지역배

정 목록을 이사회에서 채택하고 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지역배정 목록의 작성은 이스라엘이 제기한 회원국 지역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된 내

용이다. 현재 헌장 제6조 1항에 열거한 지역 구분상 이스라엘은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에 속하고

자 하나, 아랍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사국으로 한번도 선

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이 헌장 제6조 개정안에 동

의한 것도 지역배정 목록 작성에 있어 참석 및 투표 회원국의 9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목록

자체가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지역 배정 목록의 채택이 필요하므로 중동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효의 시기가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IAEA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IAEA 이사국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IAEA 헌장 6조의 개정을 추진하여왔다. 1999년 제43차 총회에서 IAEA 이

사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IAEA 상임이사국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의 숙원을 이룬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자

력 기술수준이 향상된 결과이며 꾸준한 원자력 외교 노력의 결과이므로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국

제 위상 제고와 원자력 수출 사업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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